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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 료

할 청  승  없  동차 닝  한 경우 처 하는 

동차 리  항에 한 헌 청 사건

헌가 동차 리    등 헌 청[2017 23 81 19 ]

 고  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  헌 재  원재 는 년 월  재  원  견 로 동차2019 11 28

리  로 개  것  항과 동차 리(2014. 1. 7. 12217 ) 34 1

(2015. 12.  로 개  것  가 헌 에 지 29. 13686 ) 81 19

않는다는 결  고하 다 합헌 . 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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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○ 당해사건  피고  할 청  승  지 않고  동차에 ‘ ’

하여 동차  핑  닝하 다는 공 사실  었다.

○ 당해사건 원  그 심리  동차 리   항  가  34 1 , 81 19

포 지원  등에 다는 직   항들, 2017. 7. 7. 

헌 여  심  청하 다.

심판대상

○  사건 심 상  동차 리   개  것(2014. 1. 7. 12217 ) 

 항 하  사건 승 항 라 한다 과 동차 리34 1 ( ‘ ’ ) (2015. 12. 

  개  것  하  사건 처 항 라29. 13686 ) 81 19 ( ‘ ’

하고   항  합하여 심 상 항 라 한다 가, ‘ ’ ) 헌 에 는지

여 다.

심 상 항  [ ]

동차 리   개  것(2014. 1. 7. 12217 )

동차  닝 동차 가 통  하는 항 에 하34 ( ) ① 

여 닝  하 는 경우에는 시 청  승  아야 한다.․ ․

동차 리   개  것(2015. 12. 29. 13686 )

다  각  어느 하 에 해당하는 는  하  징역 또는 81 ( ) 1 1

천만 원 하  에 처한다.

에  하는 경우  포함한다  하여 시 청19. 34 ( 52 ) ․ ․

 승  지 아니하고 동차에 닝  한 

항[ ]

동차 리   개  것(2014. 1. 7. 12217 )

 에  사 하는 어  뜻  다 과 같다2 ( ) .

동차  닝 란 동차    변경하거  동차에 11. “ ” ․

착  가하는 것  말한다.

동차 리  시행 통   개  것(2015. 10. 13. 26588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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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차    다  각  에 해당하는 사항과  8 ( ) 1① 

동차  는   항  규 에 한 안 에 합하여야 한다29 1 .

비  1. ㆍ

량3. 

다  각  동차  는   항  규 에 한 안 에 29 1② 

합하여야 한다.

원동 동 생  동 달1. ( ) 

주행2. 

향4. 

동5. 

연료   7. ㆍ

차체  차8. 

연결   견9. 

승차   재10. 

지12. 

가 산 지13. 

등 등 후미등 동등 차폭등 후퇴등 타 등14. ㆍ ㆍ ㆍ ㆍ ㆍ

내압   그 20. 

타 동차  안 운행에 필 한  통  하는 21. 

 동차 리  시행규 통   개 고(2014. 12. 31. 172 , 

통   개   것2017. 1. 6. 387 )

닝  승 상  승  등  에  통  55 ( ) 34 “① 

하는 항 라 함  다  각   말한다 다만  변경 ” · . , 

등 통  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 한다· . 

  항    사항과  동차  1. 8 1 1 3

  항 차 에 한한다 연료2. 8 2 1 · 2 ( )· 4 · 5 · 7 (

에 한한다 내지  내지    ) 10 · 12 14 · 20 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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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주문

  동차 리   개  것  항과 동차(2014. 1. 7. 12217 ) 34 1

리   개  것  는 헌 에 (2015. 12. 29. 13686 ) 81 19

지 아니한다. 

이유의 요

 필

○ 늘  동차는  도가 매우 다양하고 경우에 라 동차    , 

도 매우 복 하다 동차  능  능  격  하여 동차  . , 

 지 안  운행  해 고도   고 다 동차. 

각  또는  등 어 에 든 안 상  가 생할  고 동차, ․

 산업  매우 고   평가 고 다 또한 새 운 . 

 등 하여 동차   또는  등  변 할  므 러한, ․

지 에 규 하여 는  변 에 하  곤란하다.

동차 닝산업도 차 는 다 그에 라 다양한 태  동차 . ○ 

닝  루어질  고 거 에  도 다양하게 하고 다.

○ 라  심 상 항  고  사항들  규 하거  변 하는

상 에 각   탄  규  필 한 경우에 해당하므   

필  다.

 가능  포 지원   여 극 : ( )

동차 리   는 동차  닝  동차   2 11 ‘ ’ ‘○ ․

변경하거  동차에 착  가하는 것 라고 하고 다 사’ . 

미  고 했   동차  닝  동차   당시 동차  루고 ‘ ’

는   또는 동차  능  루고 는 계 도 비 등  , , 

 본래  상과 다 게 꾸거  동차에  동차    

아니었  건  에  보태  는 것 다 라  동차 닝. 

하 는 사람  동차  닝에 해당하는지 여 에 해 는  할 

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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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는 심 상 항  할 청  승  아야 하는 동차  닝  

통  하    시하는  등  규 하지 않고 

므  해 포 지원 에 는 것 지 여 다, .

○ 심 상 항  동차  닝 후에도 안  운행에 필 한 능과  지

하도  하여 통과 공  안  보하 동차 닝산업  건 한 , 

 도하 는  지니고 다  사건 승 항  동차  안. 

 등  하고 는 동차 리  에 하고 므  통해 3 , 

규 하고  하는 내 도 동차  안  운행에 필 한 능과  지

하고  하는 에 다 또한 동차 리   항 항  동차  . 29 1 , 2

   등  동차  안  운행에 필 한 능과 에 합할 것  

하고 므 심 상 항에 라 통  하여질 사항도, 

 동차     또는 보  등 안  운행에 필 한, 

능과  어 는 에 한  것   할  다.

○ 라  심 상 항  언   규  내  합해보, ,

심 상 항에 라 통 에 규  내   동차  ․

 변경하거  착  가하는 것 에 도  상 동차  안  

운행에 필 한 능과  어 는  변경 거, ․

착  가함  에 하는 변 가 생할 것  는 경우에 

한하여 할 청  승  아야 하는 것  규 할 것  알  다.

그러므  심 상 항  포 지원 에 하지 않는다.○ 

결정의 의의

○ 는 연  공공  안 에  고 심 상 항에  동차

닝  폭 게 규 하여 동차 닝 산업  한하는 식  택하 다 신 . 

하 에  허 는 동차 닝  폭  차 가는 식  취하 다.

○ 심 상 항  할 청  승  아야 하는 동차  닝  통

하    시하는  등  규 하지 않고 지만 는 , 

같  공공  안  고 한 것 다  결  그러한 취지 등  합  . 

고 할  심 상 항  포 지원 에 한다고 볼 는 없다고 보았다.



보 도  료

상 재산  등  공연  한 사건

헌마   항 헌[2016 1115 29 2

헌가 병합   항 헌 청2019 18( ) 29 2 ]

 고  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 는 년 월  재   견 로  2019 11 28 5:3 , 청 나 로  

당해 공연에 한 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 로 공  

 또는 상업용 목 로 공  상  재생하여 공 에게 공연할 수 다

고 규 한  로 개  것  항 본(2016. 3. 22. 14083 ) 29 2

하 공연 한 항 라 한다   목  는 실연   ( ‘ ’ ) ·

에 하여 공연 한 항  용하는  (2011. 12. 2. 11110

로 개  것  항   항 본  재산   ) 87 1 ‘ 29 2 ’

 재산  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청 들  심 청  모  , 

각하고 공연 한 항  헌 에 지 아니한다는 결  고하 다 다만, . , 

 결 에 하여는 상경험 등에 비 어 심 상 항 로 해 공   [

택 수  가한다고 볼 수 없고 가하 라도 그에 비해 해 는 재산, 

 등  리가  크므로 재산  해한다 는 취지  재   견  ] 3

다 각 합헌.] [ ,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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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헌마2016 1115● 

○ 청 들   체  신탁 리업 허가   

사단 악 상 에 한 재산  또는 실연  , ·

 리하고 다.

○ 청 들 원  청  하 청  등 라 한다  당, ( ‘ ’ )

해 공연에 한 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   공  

하 상업  라 한다  상업   공  상( ‘ ’ )

하 상업  상 라 하고 상업  과 합하여 상업   등( ‘ ’ , ‘ ’

라 한다  재생하여 공 에게 공연할  다고 규 하고 는  )

 항  본  해한다고 주 하  사건 헌29 2 , 2016. 12. 21. 

원심  청 하 다.

헌가 2019 18● 

  ○ 청신청  사단  하 청신청 라 한다 는 ( ‘ ’ ) 2012. 1. 1. ○○

주식 사 하 사 라 한다 과 사 에 청신청  사 에 청신( ‘ 1’ ) , 1□□

청  리하는 악 하  사건 라 한다 에 하여 ( ‘ ’ )

한민  내에  웹   매  등에 공 신하는 행 에 한 하

여 그 사  허락하고 사  사 료  징 하는 내  악  1

사 계약  체결하 고 후  계약  갱신하여 다, .

   ○ 주식 사 하 사 라 한다 는 사 과 사 에 사( ‘ 2’ ) 2017. 2. 23. 1 , 1◇◇

 사 에 사  매 에  사 하는 경 악  사  프트웨어  2 2 1

통해 신하여 재생할  는 비  공하고 사  사 료  2

징 하는 내  매 악 비  공 계약  체결하 다  계약에 라 . 

사  매 들에  사  공한  사건  재생 어 경 악2 1

 사 었다.

   ○ 청신청  사  상 사 가 청신청  사 허2018. 6. 12. 2 , 2

락 없   사건  사 하여 재산  공연  해하 다는 

 해 상  하는  하고   계    , 29

 항에 한 헌 심 청  신청하 다 청 원  2 . 2019. 5. 17. 

 신청  아들여  사건 헌 심  청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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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대상

헌마 사건  2016 1115 ○ 심 상    (2016. 3. 22. 14083

개  것  항 본 하 공연 한 항 라 한다  ) 29 2 ( ‘ ’ ) 

  개  것  항   항 (2011. 12. 2. 11110 ) 87 1 ‘ 29 2

본  청 들  본  해하는지 여 고 헌가 사건  ’ , 2019 18 

심 상  공연 한 항  헌 에 는지 여 다. 

심 상 항  [ ]

    개  것(2016. 3. 22. 14083 ) 

리   하지 아니하는 공연  29 ( ) ② ‧ 청   

당해 공연에 한 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   또는 상업

  공  상  재생하여 공 에게 공연할  다 다만. , 

통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개  것  (2011. 12. 2. 11110 )

 한    실연  또는    87 ( ) ·① 

에 하여는  항  항 지  23 , 24 , 25 1 3 , 26

지  항    32 , 33 2 , 34 , 35 2, 35 3, 36 37

한다.

항[ ]

    개  것(2009. 4. 22. 9625 )

 에  사 하는 어  뜻  다 과 같다  2 ( ) .

공연   또는 실연  상연 연주 가창 연 낭독 상 재생   3. “ ” · · · · · · · ·

그   공 에게 공개하는 것  말하 동  에 하는 연, 

결   안에  루어지는 신  한다  포함한다( ) .

  개  것  (2006. 12. 28. 8101 )

공연 는 그   공연할 리  가진다  17 ( ) . 

 허락 재산 는 다  사람에게 그    46 ( ) ① 

 허락할  다.

항  규 에 라 허락   는 허락     건     1② 

안에  그  할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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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행 통   개  것  (2017. 8. 22. 28251 )

상업   공   등에 한 공연    항   11 ( ) 29 2

단 에  통  하는 경우 란 다  각  어느 하 에 해당하는 공“ ”

연  말한다.

식 생  시행  에  업 에  하는 다  각    1. 21 8「 」 

공연

가 식 생  시행   가 에  게 식   통계  . 21 8「 」 「

에 라 통계청  고시하는 산업에 한 하 한22 ( “」 

산업 라 한다 에  커피  또는 타 비알  료 업  ” )

하는 업 에  하는 공연

식 생  시행   에  식   한  . 21 8「 」 

산업 에  생맥주  또는 타 주 업  하는 업 에  하는 

공연

다 식 생  시행   다 에  단란주 과 같   라  . 21 8「 」 

에  주 에  하는 공연

라 가  다 지  규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에  하는 공연  . 

 악 또는 상  감상하는 비  갖 고 악  상  감

상하게 하는 것  업  주  내   하는 공연

한 마사 에  경마 경 경 에  경  또는 경  2. , ·「 」 「 」

에  하는 공연

체 시  에 한 에  다  각  시 에  하는   3. ·「 」

공연

가 체 시  에 한 에  체 시     . · 5「 」 

체  하는 체 시

체 시  에 한  시행 별   골프 도학원  . · 1 , , 「 」 

도 키 에어 빅  또는 체 단, , 

항공사업 에  항공운 사업  여객  항공 해운 에    4. , 「 」 「 」

해상여객운 사업   또는 철도사업 에  여객  열차에  하는 공「 」

연

진 에  양 도미니엄 지  또는 원시 에  하는   5. · ·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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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

통산업 별 에  규 포 통시   상 가    6. (「 」 「

한 특별  에  통시  한다 에  하는 공연2 1 )」 

공 생 리  항  업  같  항     7. 2 1 2 3「 」 

에  상  감상하게 하  한 비  갖 고 하는 상업  

 공  상  공연

다  각  어느 하 에 해당하는 시 에  상  감상하게 하    8. 

한 비  갖 고 행  개월  지 지 아니한 상업   공6

 상  재생하는 태  공연

가 가 지 단체 그  포함한다  청사  그 시  . · ( )

공연 에  공연  . 「 」

다   미  진 에  미  . ·「 」

라 도 에  도  . 「 」

마 지 원진 에  지 원  . 「 」

사 복지사업 에  사 복지  . 「 」

사 양 평등 본   에  여 개   여 사  . 47 50「 」 

아 청 동진   가 에  청  . 10 1「 」 

지 에  공공시   시 민  . 144 · ·「 」 

결정주문

   청 들  심 청   각한다1. .

  개  것  항 본     2. (2016. 3. 22. 14083 ) 29 2

헌 에 지 아니한다.  

이유의 요

재산  등  재산  해 여   - 극

심 상 항  공    통한  택  누릴  도  ○ 

하  한 것   당하고 한 건 하에 누 든지 상업 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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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 재생하여 공 에게 공연할  도  하는 것  상업   등에 

한 공  근  향상시    달 에 합한 단  다.

심 상 항  는 공연  경우 리    하고 재산○ 

 등  해당 상업   등에 한 리  행사할  없  , 

 항 단 는 공연 한 항에도 하고 재산  공연  29 2

한 지 않는 경우  통  하도  규 하고 고  항  , 

  항에 하여   는 실연   에 87 1 ·

하여도 므   항 단    시행 에  , 29 2

한 사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  등  여  해당 상업  

 등에 한 리  행사할  다. 

비   항들  재산  원  한   보  식  취하고 ○ 

는 가 체  사안에  재산  등  재산  보 과 공  , 

 택 향 라는 공  게 달 도  하  하여  같  규

식  택한 것  볼  다 실    항 단  . 29 2

에 라 같   시행  는 재산  리  보 할 필  , 11

큰 경우에는 공연  한   폭 게 규 하고 다 또한 심 상 항. , 

에 한 공연  통해 해당 상업   등  리 알 짐  매량  

가하는 등 재산  등  간   얻  가능 도 다.

상  고 하여 보 심 상 항  해   원 에 다고 단 , ○ 

하  어 다.

심 상 항  하여 재산  등  상업   등  재생하는 공연○ 

 허락할 리  행사하지 못하거  그러한 공연  가  지 못하게 는 

 상업   등  재생하는 공연  통하여 공   택  누

릴  게 한다는 공 보다 크다고 보 도 어 우므 심 상 항  , 

 균 도 갖 었다.

라  심 상 항  비  원 에 하여 재산  등  재산  ○  

해한다고 볼  없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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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의견 재판  김기영 재판  문형 재판  이미선 ( , , )

재산  등  재산  해 여  – 극

학   보  한 약 등 한민 에  다  ·〇

약에  악   공개 실연 등  공 달 (right of 

  리  한  가 허 는 건communication to the public) 

에 한 단계 트  규 하고 고  단계 트는 3 (tree step test) , 3

심 상 항에 한 헌심사  한 지  할  다 헌재 (

헌 등 재  재   견 참2005. 10. 27. 2003 50 , 

).

심 상 항   당   비  사한 ① 〇

 찾아보  든   사했  본     약② 

과  합  란 에  삭   심 상 항    1999 ③ 

한  시행  내  어 지만 공   택  ‘ ’ 

감 했다는 료  찾   없고 상 경험에 도 하  어 운  고

하  심 상 항  상업   등  공연하여 생하는  재산

 등  비 리 에게 하는 단  뿐 공   택  , 

리는 과  단 라고 볼  없다.

심 상 항  리가 한 는  특별한 경우에 한 하지 않고 ·〇

한 건  하   재산  등  리  한하  에 

해   원 에도 한다 다 견  시행  항  폭   . 

하고 다고 보 하 규  항  헌  할  없  뿐만 아, 

니라 는 헌   항 언에 한다 또한 상업   등  공 에 22 2 . 

알  누릴  다는 간   고 개 마다 편차가 크 , 

상  보통 복시청  낮다 라  심 상 항  해   . 

원 에 한다.

통상 상업   등  매    리   공연하여 생〇

하는 차  지도 재산  등  당한 에 포함 다고 하2

므  심 상 항에 해 해 는 사  매우 한  해 실, 

 달 하는 공   택 라는 공  재하지 아니하거  다 해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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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미하므 심 상 항   균 도 하지 못한다, .

결  심 상 항  비  원 에 어 〇 재산  등  재산  

해한다.

결정의 의의

 사건에  헌 재 는 심 상 항  재산  등  재산  해하○ 

지 아니한다고 단하 다. 



보 도  료

신탁 주식에 한 여  과 가액 할 평가 사건

헌  상   여   항 등 헌 원[2017 260 63 3 ]

 고  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 는 년 월  주주 등  보 주식에 한 여  2019 11 28

과 가액 할 평가 시 여로  신탁 주식  하지 않고 는 

 상   여  로 개 고‘ ’(1999. 12. 28. 6048 , 2002. 

 로 개   것  항   12. 18. 6780 ) 63 3 ‘ 63

 항  다목  한 주식 에 한  상   여1 1 ’ , ‘

 로 개 고  ’(2002. 12. 18. 6780 , 2007. 12. 31. 8828

로 개   것  항    항  다목) 63 3 ‘ 63 1 1

 한 주식 에 한  모  헌 에 지 않는다고 결 하 다’ .

에 하여는  항들  헌 에 다는 재  애 재  , , 

태 재   견  다 합헌, . 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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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들  비상  주식  립   차 에 걸  상  과 에  ○ 

해당  주식  하 다 청 들  한 주식들   사. 

가 청 들에게 신탁한 것  청  , 2015. 3. 8. ○○

에게  청  에게  신탁  여  , □□ △△ ●●

행주식   게 보 한 주주  보 주식 라는 , 50% ∇∇

 상   여  항  할 평가 규  하여 각 ‘ ’ 63 3

원  여  과하 다 하  사건 처 라 한다516,898,990 ( ‘ ’ ). 

청 들   사건 처 에 한 취  하여 항 심 계  할, ○ 

평가  근거가   상   여   ‘ ’(1999. 12. 28. 6048

개 고   개   것  항 , 2002. 12. 18. 6780 ) 63 3

과  상   여   개 고‘ ’(2002. 12. 18. 6780 , 

  개   것  항에 하여 2007. 12. 31. 8828 ) 63 3

헌 심 청신청  하  각  사건 헌 원, 2017. 6. 27. 

심  청 하 다

심판대상

○  사건 심 상   상   여‘ ’(  1999. 12. 28. 6048

 개 고   개   것, 2002. 12. 18. 6780  ) 63

항    항  다  한 주식 에 한  상3 ‘ 63 1 1 ’ , ‘

  여 ’(   개 고2002. 12. 18. 6780 , 2007. 12. 31. 

  개   것 하 개 연   없  상   8828 , ‘

여  상 라 약 한다’ ‘ ’  항    항 ) 63 3 ‘ 63 1

 다  한 주식 에 한 1 ’ 하 합하여 심 상 항 라 한다( ‘ ’ )

 헌 에 는지 여 다.

심 상 항  [ ]

 상   여   개 고    (1999. 12. 28. 6048 , 2002. • 

  개   것12. 18. 6780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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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등  평가 항   항  규  함에 어    63 ( ) 1 1 2③ 

 통  하는 주주 또는   그  특 계에 는 주

주 또는 하  항에  주주등 라 한다  주식  지( “ ” )

평가  하는 사업연도   내  사업연도  계 하여 ( 3

  항  규 에 한 결  는  주식 또는 지  14 2

한다 에 하여는 항   항  규 에 하여 평가한 가액에 ) 1 1 2

그 가액    가산하 주주등  당해  행주식 등100 20 , 

   과하여 보 하는 경우에는   가산한다 후  100 50 100 30 . (

생략)

    •  상   여   개 고(2002. 12. 18. 6780 , 2007. 

  개   것12. 31. 8828 ) 

가 등  평가 항   항  규  함에 어    63 ( ) 1 1 2③ 

 통  하는 주주 또는   그  특 계에 는 주

주 또는 하  항에  주주등 라 한다  주식등 평가( “ ” ) (

 하는 사업연도   내  사업연도  계 하여   3 14

항  규 에 한 결  는  주식등 통  하는 주식등2

 한다 에 하여는 항   항  규 에 하여 평가한 가액) 1 1 2

에 그 가액   통  하는 업  경우에는  100 20( 100

 한다  가산하 주주등  당해  행주식 등  10 ) , 100

  과하여 보 하는 경우에는  통  하는 50 100 30(

업  경우에는   한다  가산한다 후  생략100 15 ) . ( )

결정주문

 상   여   개 고     (1999. 12. 28. 6048 , 2002. 12. 

  개   것  항    18. 6780 ) 63 3 ‘ 63 1

항  다  한 주식 에 한  상   여1 ’ , (2002. 12. 

  개 고   개  18. 6780 , 2007. 12. 31. 8828

 것  항    항  다  한 주식 에 한 ) 63 3 ‘ 63 1 1 ’

  헌 에 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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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의 요

과잉금 원칙 위  여부1. 

심 상 항  주주 등 보 주식에 내재한 경  또는 지  가  〇

공 하게 평가하여 하게 과 하  하여 과 가액 평가 시  비  

가산하도  한 것 므   당 과 단  합  다.

주주 등  보 한 주식  사  경  내지 지 과  고 양〇

도 에 도 차 가 지  보  규 가 크  클  경  내지 지, 

 커진다는  등  감안하여 주식  보  비 에 라 할  여  할  비

 차등 하도  한 것에는 합리  다.

또한 주주 등 보 주식에 한 할 평가는 그 보 주식에 내재하는 경      

또는 지  가  하여 거래 실상  그 가 가 게 평가

는  한 것 지 실  경   결과가 생하는지에 라 , 

그 주식 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  규 한 것  아니고 우리  주식  , 

신탁  경우  여  하고 상  항 본( 45 2 1 ), 

에 하여는 미 헌 재 가 여러 차  합헌결  한  다 라  . 

어도  역에 는 단 여  여   신탁   과

가 다 지 않 므 여   신탁 주식  할 평가  상에  , 

하지 않았다는 만  본  한  과도하다고 볼  없다.

상  신탁  주식 라 하 라도 피   없는 경우에는     

여  하지 않 항 평가  하는 사업( 45 2 1 1 ), 

연도   내  사업연도  계 하여 결  는  주식 등 3

한 경우에는 할 평가에  하도  하는  마 하는 등 상  (

 항 동  시행   항 참고 할 평가  생하는 본  63 3 , 53 6 ), 

해  하는 안  마 하고 므  해 에 한다고 보  어

다.

통   개  상  시행 에 는 상       2016. 2. 5. 26960

 신탁 여  규 에 라 여   경우  할 평가45 2

 상에  하도  하  항 는 신탁에 한 ( 53 6 8 )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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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담  하 는 책  단에  것 지  고 에  , 

 것 라고 볼  없다.

주주 등 보 주식에 내재하는 경  내지 지  가  당한 평가  〇

통해 공 한 과  도 하겠다는 공  할 평가에 상당하는 액만큼 여

 가 담함  게 는 재산  한 도에 비하여  크다

고 할 것 므  균 에도 하지 않는다. 

조세평등주의 위  여부2. 

심 상 항  규 하는 양도는 상   여  같  재산  상 라는 〇

에  매매 등  상거래 는 다 고 업  지 할 가능  재, 

어 는 주식 라는 에  특별한 취  할 필  다 신탁  . 

여   상 실  경  등   지 않았다는  들어 단, 

여  별해야 한다고 보  어 고 신탁  주주 등 보 주식에 하, 

여 할 평가 하는 것  상   여  규 에 당연  45 2

는 후    볼  므 평등주 에 다고 볼  , 

없다.

대의견 재판  이선애 재판  이석태 재판  이종석( , , )

경  프리미엄  가 는 사  규 업 재산상태 경 실 경 진  능 , , , , 〇

과 향 등에 라 달라질  에도 실  경  프리미엄   없, 

는 경우 지도 주주 등 보 주식에 하여  할 평가하는 것  

과도한 재산  한에 해당한다.

경  프리미엄  평가액 체에 하여 가 는 는 원에 하    

여  다   어야 할 것 심 상 항  그 평가액  에  , 

 하여 가 는   사실상 쇄하고 특  , , 

신탁  상   주식  경우 통상  가액 평가에 라 여  과, 

하 라도 주식 가  평가에 큰 지  래한다고 볼  없고 피  , 

험  지하는 능  특별  약 다고 볼  없 에도 경  라는 , 

실질  한 채  할 평가  하는 것  주식에 내재  가  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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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하고 당한 과  한다는 공  고 하 라도 그  한 본  한

 도가 과도하다고 할 것 므  과 지원 에 다.

신탁과 같  실질  경  또는 지  가 가 지 않는 경우○ 

에는 상  또는 여  과  하여 그 가  당하게 평가한다는 것

 미함에도 주식  실   경우  단지 만  경우 동, 

하게 할 평가하는 것  합리   없는 차별 므  평등주 에도 

합하지 않는다.

결정의 의의

신탁 여  규  ○ 상  항 본 에 하여 헌 재45 2 1

가 여러 차  합헌결  한  고 헌재 헌 헌재 ( 2004. 11. 25. 2002 66; 

헌 등 헌재 헌 등 헌재 2005. 6. 30. 2004 40 ; 2012. 5. 31. 2009 170 ; 2012. 

헌 헌재 헌 헌재 8. 23. 2012 173; 2013. 9. 26. 2012 259; 2015. 7. 30. 

헌 헌재 헌 헌재 헌2014 474; 2017. 12. 28. 2017 130; 2019. 8. 29. 2017

등  사건도  여  규   주주 등  보 주식  440 ), 

갖는 특  등  함께 고 하여 합헌 라고 단하 다. 

○ 통   개  상  시행 에 는 과는 2016. 2. 5. 26960

달리 주식 등  실  가 다  경우  상   45 2

신탁 여  규 에 라 여   경우  할 평가  상에  

하도  하고  항 는 신탁에 한 과( 53 6 8 ), 

담  하 는 책  단에  것 지 심 상 항에 헌  심, 

 다는  고 에   것 라고 볼  없다는 시행  개, 

 심 상 항  합헌  단에 향 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.



보 도  료

죄  신상 보 등록 사건

헌마  아동 청 년  보 에 한   항 [2017 399 · 42 1

헌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 는 년 월  아동 청 년에 한 강 행죄로 2019 11 28 ·

죄 결    신상 보 등록 상 로 하는 폭력 죄

 처  등에 한 특례  항들  청  개 보 결 , 

 행동  해하지 않는다고 고하 다. 

다만  결 에 하여는 재  험 에 한 심사 없  죄 결

  모든  로 등록 상 로 하는 것  과 지

원 에 다는 취지  재   견  다 각3 . 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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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 아동 청  보 에 한  항  아동청 에 ‘ ’ 7 3○ ‧ ‧

한 강 행죄   고 고 그   폭 죄  처  등, ‘

에 한 특 하 폭 처 라 한다 에  신상 보 등 상 가 ’( ‘ ’ )

었다.

에 청  아동 청 에 한 강 행죄  죄 결    신상·○ 

보 등 상  규 하고 할경찰  에게 신상 보  하도  , 

하 신상 보가 변경  경우 그 사  변경내  하도  하고, , 

시 신고  과하 할경찰   하여  등 상  연  , 1

직   등   등 보  진  변경 여  하도  하고, 

  등 보  등 하여 검사 또는 각  경찰  에게 포할 

 도  한 폭 처  항들에 하여 헌 원  청 하 다.

심판대상

○  사건 심 상  폭 죄  처  등에 한 특‘ ’(2016. 12. 20. 

  개  것  다  항  청  본  해하는지 여14412 ) 

다:

①  항 본  가운  아동 청  보 에 한  42 1 ‘ 2「 」 ‧

 가  죄   항  죄 아동청 에 한 강 행죄  2 7 3 ( )

죄 결   에 한 하 등 상 항 라 한다’ ( ‘ ’ )

②   항 본 항 하 합하여 항 라 한다43 1 , 3 ( ‘ ’ )

③ 항 항 하 합하여  신고 항 라 한다43 2 1 , 2 ( ‘ ’ )

④  항 하 등 항 라 한다44 1 ( ‘ ’ )

⑤   항 본  하 리 항 라 한다45 1 4 ( ‘ ’ ) 

⑥   항 하 항 라 한다45 7 3 ( ‘ ’ ) 

⑦   항 하 포 항 라 한다46 1 ( ‘ ’ )

심판대상조항[ ]

성폭력 죄의 처  등에 한 특례 률 제 호로 개정된 (2016. 12. 20. 144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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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)

제 조 신상정  등록대상자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같은 조 제 항 제42 ( ) 2 1 3 · 4 , 2 ( 1① 

항 제 호 제 호에 한정한다 제 조부터 제 조까 의 죄  3 · 4 ), 3 15 「아동 청소년의 ·

성 호에 한 률 제 조 제 호 가목2 2」 라목의 죄 이하 등록대상 성 죄 라 · ( “ ”

한다 로 )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 제 조 제 항 제 호 49 1 4

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  등록대상자 이하 등록대상자 라 한( “ ”

다 가 된다 단서생략) . ( )  

제 조 신상정 의 제출 의무 등록대상자는 제 조 제 항의 판결이 확정된 43 ( ) 42 1① 

날부터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 이하 기 신상정 라 한다 를 자30 ( “ ” )

신의 주소 를 할하는 경찰 서의 장 이하 할경찰 서의 장 이라 한다 에( “ ” )

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. [ ] 

성명1. 

주민등록 호2. 

주소  실제거주3. 

업  장 등의 소재4. 

연락처 전화 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5. ( , )

신체정 키와 몸무게6. ( )

소유차량의 등록 호7. 

등록대상자는 제 항에 따라 제출한 기 신상정 가 경된 경우에는  사1③ 

유와 경내용 이하 경정 라 한다 을 경사유가 생한 날부터 일 이내( “ ” ) 20

에 제 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1 .  

제 조의 출입  시 신고의무 등 등록대상자가 개월 이상 외에 체류하43 2( ) 6① 

기 위하여 출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할경찰 서의 장에게 체류 가  체류기

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항에 따라 신고한 등록대상자가 입 하였을 때에는 특 한 사정이 없으1② 

면 일 이내에 할경찰 서의 장에게 입 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 항에 14 . 1

따른 신고를 하  아니하고 출 하여 개월 이상 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6

입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 조 등록대상자의 신상정  등록 등 무부장 은 제 조 제 항 제 항 44 ( ) 43 5 , 6① 

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송달 은 정 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 를 43 2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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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하여야 한다. 

등록대상 성 죄 경력정1. 

성 죄 전과사실 죄명 횟수2. ( , )

특정 죄자에 대한 호 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한 률 에 따른 3. 「 」

전자장치 부착 여부

제 조 등록정 의 리 무부장 은 제 조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기45 ( ) 44 1 4① 

신상정 를 최초로 등록한 날 이하 최초등록일 이라 한다 부터 다음 각 호의 ( “ ” )

분에 따른 기간 이하 등록기간 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 를 존 리하여야 ( “ ” ) ·

한다 단서 생략. [ ]

신상정  등록의 원인이 된 성 죄로 금형을 선고 은 사람 년4. : 10

할경찰 서의 장은 등록기간  다음 각 호의 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⑦ 

대상자와의 접 대면 등의 으로 등록정 의 위와 경 여부를 확인하여 

 결과를 무부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 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년인 등록대상자 년3. 1 10 : 1

제 조 등록정 의 활용 등 무부장 은 등록정 를 등록대상 성 죄와 46 ( ) ① 

련한 죄 예  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 서의 

장에게 포할 수 있다.

결정주문

 사건 심 청   각한다.

이유의 요

등 상 항1. 

아동 청 에 한 강 행죄  죄 결    신상 보등  상·〇

 규 한 항 폭 죄  재  억 하고 폭 죄  한 검, 

거 등  사  한 것 다.

는 과  리  보안처 만 는 달 할  없는 도  폭 죄  〇

재  억 하고 폭 죄  한 검거 등  사  하여 , 

가피한 것 등  체  한 본  한 가 한   ,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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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하여 달 는 공  매우 크다.

항2. 

등 상  신상 보  변경 보  규 한 항 등 상  , 〇

동  식별  동  악  하여 필 한  내에  보  청할 

뿐 고 죄 억   사 라는 한 공  하여 필 하다, .

 신고 항3. 

등 상   신고  과한 항 신고 가 개월 상 , 6〇

에 체 할 경우에만 신고  하고 신상 보 등 도  과  운  , 

한 보   고  행   해 가피하다.

등 항 리 항4. ·

 등 상  신상 보 죄경 보 신고 료 등  , , 〇

 등 하여 간 보 리하도  한 항들 죄  재  억10 · , 

하고 필 시  사  담보하는 그 체  등 상  생 에 , , 

애  주는 것  아니다.

항5. 

할경찰    등 상  직   등   등〇

보  진 여  하도  하는 항 보  신 과  보  , 

하여 필 하고 등 상 에게 책 에 상 하는 담만  과하고 므, 

 등 상 에게 과 한 담  주는 것 라고 보  어 다.

포 항6. 

 사  담당하는 검사 또는 경찰에 등 보  포할  도  〇

하는 항 보     가능  한하  죄  억   , 

 사  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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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  이석태 재판  이영 재판  김기영의 등록대상자조항에 , , 

대한 대의견

아동 청 에 한 강 행죄  죄 결    신상 보등  ·〇

규 한 항 죄  재  지하고 재  생  경우 사   , , 

한 것 므 죄 재  험  는 에 한하여 어야 한, 

다.

죄 재  험  는  별하는 것  가능하고 재 다  보안처, 〇

에 는 재  험  심사하는 차  시행하고 다 그럼에도 하고 . 

 항  러한 차  지 않  채 죄 결   든  

 등 상  하고 는 것  그  달 에 필 한 도  과하

는 한 다.

재  험  지 않는  등 상  규 하는 경우  통해 , 〇

달   는 재 지  사  과 같  공  없는 그  , 

한 사  해는 심각하다. 

라  등 상 항  청  개 보 결  해한다 지 . 〇

항들  헌  등 상  가 지 게 포 라는  하고 

는 지 심 상 항에 하여는  아가 별도  단하지 아니한다, .

결정의 의의

 사건 폭 처 상 신상 보 등 도   규 들  아동 청, ·○ 

에 한 강 행죄  죄 결   에 하여 는 에   

헌 상 본  해한다고 볼  없다는  하 다. 



보 도  료

울특별시 학생 례 사건

헌마 울시 학생 례  항 등 헌[2017 1356 3 1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 는 년 월  재  원  견 로 학  2019 11 28 , 

원  별 등  사  로 차별  언사나 행동   , 

등  통해 다  사람   해하여 는 아니 다는  규

한 울특별시 학생 례  항에 한 심 청  ‘ ’ 5 3

각하고 나 지 심 청  모  각하한다는 결  고하 다, . [

각 각하,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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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 내지 는 등 원 청  는 사립고등학  청  내1 4 · , 5 , 6 ○ 

지 는 등학생 청  는 등학  학 청12 · , 13, 14 2018. 3. 1. , 

 내지  미  청  내지   다15 23 6 14 . 

청 들  울특별시 학생  항  항 항‘ ’ 3 1 , 5 1 , 3 , ○ 

 항 항  항 내지 항  16 3 , 5 , 33 , 38 , 42 , 49 5 8

보원 에 어  것  청 들  행복 양심  , , 

 학    등 본  해한다고 주 하, , , 

 사건 헌 원심  청 하 다2017. 12. 20. . 

심판대상

○  사건 심 상  울특별시 학생 울특별시  ‘ ’(2012. 1. 26. 

  것  항  항  항 항5247 ) 3 1 , 5 1 , 16 3 , 5 , ‘

울특별시 학생 울특별시   개  것’(2017. 9. 21. 6608 ) 

 항  울특별시 학생 울특별시  5 3 , ‘ ’(2012. 1. 26. 

 고 울특별시   개   5247 , 2018. 1. 4. 6793

것 하 연  하고   사건 라 한다, ‘ ’ ) 33 , 38 , 42

 항 내지 항  청 들  본  해하는지 여 다, 49 5 8 . 

심판대상조항[ ]

서울특 시 학생인 조례 서울특 시조례 제 호로 제정된 (2012. 1. 26. 5247

것)

제 조 학생인 의 장 원칙3 ( ) 이 조례에서 정하는 학생인 은 인간으로① 

서의 존엄성을 유 하고 행 을 추 하기 위하여 드시 장되어야 하는 기

적인 리이며 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 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, 

리고 최대한 장되어야 한다. 

제 조 차  않을 리 학생은 성 종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5 ( ) , , , , ① 

역 출신 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, , , , , , , 

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, , , , , 

향 성  정체성 력 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  않을 리를 가, , , , 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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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양심 종 의 자유16 ( · ) ③ 학 의 설립자 경영자 학 의 장  원은 · , 

학생의 종 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

하여서는 아니 된다. 

학생에게 예 회 등 종 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 참선 등 종 적 행위를 1. · ·

강요하는 행위 

학생에게 특정 종 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2. 

종 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3. 

목 선택을 해하는 행위 

특정 종 를 믿거나 믿 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4. 

이익을 주는 등의 차 행위 

학생의 종 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5. 

특정 종 를 비 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 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6. 

종 와 무 한 과목 시간  특정 종 를 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7. , 

학 의 장은 특정 종 과목의 수업을 원하 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⑤ 

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.

서울특 시 학생인 조례 서울특 시조례 제 호로 개정된 (2017. 9. 21. 6608

것) 

제 조 차  않을 리5 ( ) ③ 학 의 설립자 경영자 학 의 장과 원· , , 

리고 학생은 제 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 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1 , 

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 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서울특 시 학생인 조례 서울특 시조례 제 호로 제정(2012. 1. 26. 5247

되고 서울특 시조례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2018. 1. 4. 6793 )

제 조 학생인 위원회33 ( ) 육청의 학생인    인  친화적 육문화 ① 

형성에 한 요 정책과 육현장의 인  침해 사안에 대한 제 안을 심의

하고 학생인 에 한 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, 

여 학생인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( “ ” ) . 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② 

학생인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 결과에 대한 평가 1. 

학생인 종합계획의 연도 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 결과에 대한 개선 2. 

고 

학생인 이 대하게 침해되어 특 한 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. 

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안에 대한 학생인

옹호 의 조사결과의 심의  제 조치 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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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감의 육정책  입  활동에 대한 학생인 영향평가  개선 고 4. 

학생인 에 영향을 미치는 제  입 정책 육활동  기타 사회활동에 5. , , 

대한 의견 표명 

학생인 에 대한 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6. 

학생인  현황에 대한 연례 고서 등 연 조사 고서의 간 7. ·

이 조례에서 정한 육 칙의 제정에 한 자문 8. 

학생인 원센터의 활동에 한 평가 9. 

 에 육감 학생인 옹호  또는 위원회 위원 명 이상이 제안한 사10. , 3

안에 대한 심의 

위원회는 제 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육감 또는 학생인 옹호 에게 련 2③ 

자료의 제출을 요 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의에 답 할 것을 요

할 수 있으며 학생인  정책에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, .

제 조 학생인 옹호 의 설치 육감은 학생인    인  친화적 38 ( ) ① 

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육청에 학생인 옹호  명을 둔1

다. 

학생인 옹호 은 인 에 대한 올 른 점과 차 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② 

가 고 있으며 학생인 에 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에서 위원회, 

의 동의를 얻어 육감이 임명한다. 

학생인 옹호 은 상임의 계약 공무원으로 한다. ③ 

학생인 옹호 의 신분은 장되며 육감은 학생인 옹호 이 아래의 , ④ 

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 호. 1

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 한 절차를 거쳐 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

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. 

학생인 옹호 이 학생인   다른 사람의 인 을 대하게 침해하여 더 1. 

이상 학생인 옹호 으로서의 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  않음이 명 하

게 된 경우 

학생인 옹호 이 금고이상의 형을 았을 경우 2. 

학생인 옹호 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 , 1 . ⑤ 

학생인 옹호 은 학생인 에 대한 대한민 헌 과 련 령 리고⑥ 「 」

유엔 아동의 리에 한 협약 을 비롯한 제인 의 정신에 따라  「 」

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조 학생인 육센터 육청에 학생인 옹호 의 효율적인 업무 수42 ( ) ① 

행을 위해 학생인 옹호 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 육센터 이하 센터 라 ( “ 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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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 를 둔다) . 

센터는 학생인 옹호 의 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② 

학생인 에 한 령 제도 정책 행 등의 조사와 연    개선에 한 1. · · ·

사항 

학생인 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 유형  판단기  예 조치 등2. , , 

에 한 사항 

학생인 상황에 한 실태 조사  정 자료의 조사 수 정리 분석  3. · · · ·

존 

인 에 한 육  홍  4. 

인 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 개인과의 협력 5. 

 에 학생인 옹호  인 의 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6. 

는 사항 

센터에는 사무 원을 둔다. ③ 

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 한다. ④ 

학생인 옹호 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육감과 위원회에 고하⑤ 

여야 한다. 

센터의 조 과 운영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 칙으로 정한다.⑥ 

제 조 학생인 침해사건의 처리49 ( )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고를 은 2 3⑤ 

가해자나 계인 또는 육감은  고사항을 존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

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 조치결과를 가해자나 계인은 학생인, 

옹호 이나 육감에게 육감은 학생인 옹호 에게 시 고하여야 한, 

다. 

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고를 은 가해자나 계인 또는 육감이 2 3⑥ 

고 내용을 이행하 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 옹호 에게 

통 하여야 한다. 

학생인 옹호 은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고가 제대로 이행되  않았2 3⑦ 

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육감에, 

게 고할 수 있다. 

학생인 옹호 은 제 항부터 제 항까 의 정에 따라 계인 육감 등5 7 , ⑧ 

의 조치결과  통 내용 학생인 옹호 이 육감에 대하여 한 고 등을 , 

공표할 수 있다.

결정주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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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 내지  울특별시 학생 울특별시  1. 1 14 (2017. 9. 21. 

 개  것  항에 한 심 청  각한다6608 ) 5 3 . 

청  내지  지 심 청  청  내지  심 청  2. 1 14 15 23

 각하한다. 

이유의 요

건  여 에 한 단

 사건   항  항에 한 심 청 극1. 3 1 , 5 1 ( )

 사건    항  학생  드시 우  그리고 3 1 , 〇

한 보 어야 한다는  규 한 항 고  항  학생  별, 5 1 , 

사  신 신지역 신 가 신민 언어 애  등 신, , , , , , , , 

체 건 신 또는 산 가 태 또는 가 상 경  지 피 색, , , , , , 

사상 또는  견  지향 별 체 병 징계  등  사, , , , , 

하 별 등  사 라 한다   차별 지 않  리  가진다는  ( ‘ ’ )

규 한 항  학생   보 고 차별 지 않  리  가진다, 

는  상  언한 규 에 과할 뿐 그 체  청 들에게  

한   과 리 또는  지  탈  시  규 하고 , 

지 아니하다 라    심 청 는 본 해가능  지 아니하. 

여 하다. 

 사건   항 항에 한 심 청 극2. 16 3 , 5 ( )

 사건    항  직  는 학  립 경 학16 3 · , ○ 

   직원 고  항  직  는 학  므, 16 5 , 

에 해당하는 청 들만  항들에 하여 본 해   

다고 할 것 다 그런   항들  직  에 해당하는 청. 

들  원 업  개시 시 에 비 어 볼  항들에 한 심 청 는 청, 

간  하지 못하 다 결  청 들   항들에 한 심 청 는 . 

 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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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   항에 한 심 청 극3. 5 3 ( )

 사건   항  직  는 학  립 경 학5 3 · , 〇

 과 직원  학생 학생   청  내지   사건 , 15 23

에 한  해 계  아니라고 할 것 다 라  청  내. 15 

지    심 청 는 본 해   지 아니하여 23

하다. 

 사건   항 내지 항에 한 심4. 33 , 38 , 42 , 49 5 8

청 극( )

〇  사건   는 학생 원    업 행 는 학생33 , 38

   신 는 학생    업 행, 42 , 

 항 내지 항  학생 해사건 생 시 학생  경49 5 8

하는 차 등에 한 체  직규 는 그 체  민  본, 

 한하는 것  아니라  직  체  동  통하여 비  

민  청 들  본  해 여 가 결 다 라    심 청 는 . 

본 해  직  지 아니하여 하다. 

결5. 

청  내지   사건   항에 한 심 청  한 1 14 5 3〇

지 심 청 는  하다. 

 사건   항  본  해 여 에 한 단 극 5 3 ( )

보원   한   해 여 극1. ( )

○  사건   항  학  립 경 학  과 직원  학5 3 · , 

생 하 학  원 라 한다  하여  별 등  사   차별  ( ‘ ’ )

언사  행동   등  통해 다  사람   해하지 못하도  , 

규 하고 는 는 학  원  청 들    한하는 것, 

 지   단   주민  리 또는  과에 한 사22

항  규 하는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다 그런    . 

지 는 지역  민주  당  지니고 헌  지 단체에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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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포   보 하고 는 취지에 비 어 에 한  , 

 드시 체   하여 할 필 가 없  포  것  

하다. 

〇 살피건 본   항 항 등  아동  , 12 1 , 2 , · 18 4, ‘

리에 한 약  ’(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)

학생   학  또는 사  과 에  고 보  것, 

내  등  학생  격  할  도  마  것 아동  신, , , 

견 신  등   하는 든 태  차별  처  보 도  보, 

 것 등과 같  학생  본   보 도  규 하고 고 지, 

  항 지 에 한  는 감  9 2 5 , ‘ ’ 20 1

학생   헌 과 약 등에  규 하고 는  같  고 , 

보   도  할 역 내 학  운 에 한 사  지도 감독할  ·

는 한  갖고   행하  한 편  에 한 , 

안     한   규 하고 다. 

〇 라   사건   항  울특별시 감  울특별시 내 각  5 3

학  운 에 한 사  지도 감독함에 어 헌 과 약 등에  규· , 

언하고 는  체  규 하여 마 한 학  운    하, 

  같  상 근거에 한 것 고  사건   항  , 5 3

   어  것도 아니다 그러므   사건   항. 5 3

 보원 에 어 학  원  청 들    해하

지 아니한다. 

과 지원   한   해 여 극2. ( )

〇  사건   항  그  상  는 학  원  엄  5 3

보 하고 학생  민주시민   가  하도  하  , 

식  함양하게 하  한 것  그 당  고 단  합  역시 , 

다. 

〇 차별  언사  행동   개  집단에 한 감  담, ·

고 는 것 그 체  상  개   간  엄, 

 해하고 특  집단  가  하므 러한 차별  지, ,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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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것  헌 상 간  엄  보  에  하다 특 체 신. , ·

 에 는 학생  상  한 차별    통해 ·

신 시킬  는 학생  신 신체  능  훼 하거  할  고· , 

단능  미 한 학생들  격  가  에  향  미

므 학내에  러한 행  규 할 필 가 크다  사건   , . 5 3

항에  지하는 차별  운 견 에  생하는 다  과·

고  못   민주주  하여 허 는 사  , 

아니고 그 경계  어 타   해 할 것  식하 거  한 , ‘ ’

식할 가능  고 결과  그러한 해  결과가 생하는 , 

는 민주주  에  허 는 한계  는 것  민주주  사, 

 보  해 도 한  필 가 다 또한  사건   항  . , 5 3

한 경우 신청   학생   등  고할  

고   가해  계  또는 감  그 고사항  하고 당, 

한 사 가 없는 한  실  행하여야 하지만  행하지 아니할 경, 

우  여  통보할  는 차 역시 마 하고 는 차별, ·

에 한 해가 가지는 해악에 비 어 그  에  

러한 보다  본  한  단  게 견하  어 다  같  . 

 합할  사건   항  해  도 하 다, 5 3 . 

〇  사건   항  달 는 공  매우 한 한 는 5 3 , 

 타   해하는 도에 는  그 보 가 가 매우 

낮 므  간 균  다, . 

〇 라   사건   항  과 지원 에 어 학  원  5 3

청 들    해하지 아니한다. 

결정의 의의

울특별시 학생  합헌 에 하여 가 었 헌 재‘ ’ , ○ 

는  사건 결  통하여    차별  통해 다  사람  ·

 해하지 못하도  규 하고 는  항  보원 과 과5 3

지원 에 는 것  아니라고 단하 다. 



보 도  료

원  공직 거  감 거 후보 시 사직   

거운동 지 사건

헌마 공직 거   항  등 헌[2018 222 60 1 4 ]

  [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  고 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 는 년 월  공직 거  감 거에  사립 원 1. 2019 11 28

 거운동  지한 공직 거   항    항 60 1 5 ‘ 53 1

에 한 지 에 한  항  7 ’ , ‘ ’ 49 1

공직 거   항   항 에 해당하는 ‘ 60 1 5 ’ ‘ 53 1 7

에 하여 시 도지사 거에 한 규  용하는 사립 원 ’ · (‘

거운동 지 항 에 하여 청 간 도과  로 각하하 다 각하’) . [ ]

거   지 그 직  그만 도록 규 한 공직 거   지 2. 90 ‘

에 한 상  해당 항 후보  사직 항 과 공’ (‘ ’)

원  거운동  지하는 공직 거   지 에 한 상‘ ’

 해당 항 공 원 거운동 지 항 에 하여는 헌 에 (‘ ’)

지 않는다는 로 청 들  심 청  각하 다 각. [ ]

다만 공 원  거운동 지 항에 하여는 재  태 재   , , 

재  미  견  다, . 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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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들  공립 또는 사립 등학 에 사  재직  들· , 2018. 6. 

실시   동시지 거에 후보하거  게 거운동  13. 7

하고  하 다 그런  공직 거   항  항 . 53 1 1 , 7 , 60 1 4

지 에 한  항 등에 하  원  거  , 5 , ‘ ’ 47 1

 지 그 직  그만 지 않  경우 공직 거  감 거에 후보 할  90

없     거운동도 할  없다.

에 청 들   항들과 함께 그  시 사처 하는 항들  원  공

담 과     평등  등  해한다고 주 하 , 2018. 2. 

 사건 헌 원심  청 하 다28. . 

심판대상

청 들  공립 또는 사립 등학 에 재직  원들 므 공· , ○ 

원  사립 원에 한  심 상  한 한다 청 들  사처  . 

항에 한 단도 하 처 항에  한  과하다거  체계 당, 

에 어 다는 등 그 체  고 한 헌  다 지 아니하므  그  

심 상에  한다.

그 다   사건 심 상  공직 거     (2010. 1. 25. 9974① 

개  것  항  본  가공 원  에 규  가공) 53 1 1 ‘ 2

원  공 원 에 한    항 지 에 ’ ‘ ’ 53 1 7 , ‘

한   개  것  항 본  ’(2016. 12. 13. 14372 ) 47 1

가운  공직 거   개  것  항 ‘ (2010. 1. 25. 9974 ) 53 1

 본  가공 원  에 규  가공 원  공 원 에 1 ’ ‘ 2 ’ ‘ ’

한    항 에 한 하 합하여 후보  사직‘ 53 1 7 ’ ( ‘

항 라 한다 공직 거   개  것’ ), (2010. 1. 25. 9974 ) ② 

 항  본  가공 원  에 규  가공 원  60 1 4 ‘ 2 ’ ‘

공 원 에 한 지 에 한  ’ , ‘ ’(2010. 2. 26. 10046

 개  것  항  가운  공직 거  ) 49 1 ‘ (2010. 1. 25. 

 개  것  항  본  가공 원  에 규9974 ) 60 1 4 ’ ‘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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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공 원  공 원 에 하여 시 도지사 거에 한 규  ’ ‘ ’ ·

하는 하 합하여 공 원 거운동 지 항 라 한다 공직( ‘ ’ ), ③ 

거   개  것  항   (2010. 1. 25. 9974 ) 60 1 5 ‘

 항 에 한 지 에 한 53 1 7 ’ , ‘ ’(2010. 2. 26. 

  개  것 하 개 연  하고 라 한다10046 , ‘ ’ ) 

 항  공직 거   개  것49 1 ‘ (2010. 1. 25. 9974 ) 

 항   항 에 해당하는 에 하여 시 도60 1 5 ’ ‘ 53 1 7 ’ ·

지사 거에 한 규  하는 하 합하여 사립 원 거운동 지( ‘

항 라 한다  청 들  본  해하는지 여 다’ ) .

심 상 항  [ ]

공직 거   개  것(2010. 1. 25. 9974 )• 

공 원 등  후보 다  각  어느 하 에 해당하는 사람  53 ( ) ① 

후보 가 는 사람  거   지 그 직  그만 어야 한다 다만90 . , 

통 거  원 거에 어  원  그 직  가지고 후보하는 

경우  지 원 거  지 단체   거에 어  당해 지

단체  원   그 직  가지고 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

아니하다.

가공 원 공 원  에 규  가공 원과 지 공 원1. 2 ( )「 」 「

공 원  에 규  지 공 원 단  생략2 ( ) . ( )」 

당  항  규 에 하여 당  당원    없는 7. 22 1 2「 」 

사립학 원

거운동  할  없는 다  각  어느 하 에 해당하는 사람60 ( ) ① 

 거운동  할  없다 다만 에 해당하는 사람  비후보 후보. , 1 ·

 우  경우   지  규 에 해당하는 사람  비후보4 8

후보  우 거  후보  직계 비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·

다.

가공 원 공 원  에 규  가공 원과 지 공 원4. 2 ( )「 」 「

공 원  에 규  지 공 원 단  생략2 ( ) . ( )」 

공 원 등  후보 항  내지 에 해당하는  5. 53 ( ) 1 2 8 ( 4



- 3 -

내지 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  포함한다6 )

지 에 한   개  것(2016. 12. 13. 14372 )• 

공 원 등  후보 공직 거  항 각  어느 하47 ( ) 53 1① 「 」 

에 해당하는 사람  후보 가 는 사람  거    항90 ( 49 1

에  는 공직 거  항  보 거등  경우에는 후보35 4「 」 

등 신청  말한다 지 그 직  그만 어야 한다 단  생략) . ( )

지 에 한   개  것(2010. 2. 26. 10046 )• 

공직 거  감 거에 하여  에  규 한 사항49 ( ) 「 」 ① 

 하고는 공직 거  지  3 8 , 8 2 8 4「 」 

지, 8 6, 9 , 10 , 10 2, 10 3, 11 , 12 , 

 지  지  14 , 15 , 17 19 , 30 46 , 48

지  지  지50 , 52 , 54 57 , 58 60 , 60

 지  지  2 60 4 , 61 , 62 74 , 79 82

지  지 항 , 82 2, 82 4 82 7 , 85 , 86 ( 2

 단   항 단 는 한다  지2 3 6 ), 87 108 , ㆍ

 지 항 단 는 108 2, 109 122 , 122 2, 135 ( 1

한다  지), 135 2, 146 , 146 2, 147 149 , 

 지  지149 2, 151 159 , 161 166 , 166

 지  지  2, 167 186 , 191 206 , 211 217

지  지  , 219 262 , 262 2, 262 3, 263

지  지265 , 265 2, 266 270 , 270 2, 271 , 

 지271 2, 272 , 272 2, 272 3, 273 277 , 

  시 도지사  시 도지사 거에 한 규277 2, 278 , 279 ㆍ ㆍ

 한다 후  생략. ( )

결정주문

공직 거   개  것  항   1. (2010. 1. 25. 9974 ) 60 1 5

 항 에 한 지 에 한 ‘ 53 1 7 ’ , (2010. 2. 26. 

  개  것  항  공직 거10046 ) 49 1 ‘ (2010. 1. 25. 

  개  것  항   항 에 해9974 ) 60 1 5 ’ ‘ 53 1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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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하는 에 하여 시 도지사 거에 한 규  하는 에 한 심’ ·

청   각하한다.

청 들  지 심 청   각한다2. .

이유의 요

사립 원 선거운동 금 조항에 대한 판단1. 

사립 원에 해당하여  항에 한  는 청 들   〇

 원 거  에 사립 원  채 었 므 늦어도 20 , 2016. 

 원 거  에는  항   았 므 그4. 13. 20 , 

  경과하여 한 심 청 는 청 간  도과하여 하다1 .

입후 자 사 조항에 대한 판단2. 

가 과 지원   여. 

후보  사직 항  원  하여  그 신  지니는 한 계  직 에 〇

할  도  하  해 공직 거  감 거에 후보하고  한 경우 

거   지 그 직  그만 도  규 하고 므  당90 , 

  단  합  다.

학 가   변질 는 것  막고 학생들  학  실  보 하  〇

해 는 원  직  실  담보하고 학 가  울 

 는 도  마  필 하므 후보 시 간 지 직  그만, 

도  하는 것  원  직  담보  하여 가피하다.

후보   한 가  시 직  허 할 경우  연      , 

해  뿐만 아니라 학생들  안 한 경에 에 라 학  , 

 보 지 못할 우 가 다.

공직 거 상 한 거운동  지하는 여러 규  재하 그것만    , 

는 후보  거운동  한 비과 에  직  보   달 할 

 다고 볼  없고 거운동 간과 비후보 등  등  고 할  어, 

도 거   는 후보  거운동  한 비행  해 직90

행에 지  래할 우 가 므 사직   시  거    , 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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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 단  합리하다고 보  어 다 공직 거뿐만 아니라 감. 

거에 어 도 학생  학  해할 험  마찬가지 므 후보  사직, 

항  해 에 하지 아니한다.

거에 후보하고  하는 경우 재  직  그만 어야 한다는 사  한 〇

도는  항  하는  같  공 에 비하여  크다고 보  어

워   균 도 갖 었 므 과 지원 에 지 아니한다, .

평등  해 여. 

원  지 원   등  하여  거   지 그 직90〇

  그만 도  한다  거직  특 상 마 한 체  할  없는 

상 에  그  차  가  지  간   체가 

어 워질 가능  어  능   하지 못하는 결과가 

래 다 또한 들  재 업  거 비행 가  과  상  . 

연결 어 므 후보  허 하 라도 직 상 리가 크지 않아 직, 

에 미 는 향  크지 않다 라  원 지 단체 원  . , 

 등과는 달리 공직 거에 후보하 는 원에게 사직  여했다 하

라도  합리한 차별  볼  없다.

 직원  근 계는 특별  상  규  없는 한 사 (私〇

 차원  것 고 직원과  직원 간에 향  크  실  담당) , 法

하는 직 내  등  상 하여 직 에   하므  , 

직원과 달리 원  경우 직  하고 사직  여하 라도  

합리한 차별 라고 보  어 다. 

학 는 학생  하 는 하  그 주  직 는 연 능 고 학  , 〇

 주체  도 우므 공통 고 보편  지식  달, 

 주  업  하 학생  연    도 등  고 했   학생에게 , 

미 는 향 에도 차 가 므 등학  원과는 달리 학 원에, ·

게는 그 직  보 한 채 공직 거 등에 후보할  도  하 라도  , 

합리한 차별  볼  없다.

감  행  하는 학생들에게 미 는 향  에  , 〇

 원과 차 가 동  직  담당하는 원과 행 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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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감  직  갖는 미 역시 다  에 없다 감  연. 

 허 고 는 상 에  그 직  그만 도  한다  거  통해  

간 동안 그 직  행하도   감  가 사실상 어드는 결과

가 생하 그  한 업  연 과  해  우 도 크므, , 

감 거 후보 시 직 감과 달리  원에게만 사직  여한 

것  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  어 다.

육공무원 선거운동 금 조항에 대한 판단3. 

가 과 지원   여.  

헌 재 는 헌 결 에  원  거운동  지하2012. 7. 26. 2009 298 〇

는  공직 거   개 고  (2005. 8. 4. 7681 , 2010. 1. 25. 

 개   것  항   공 원에 한 9974 ) 60 1 4

 등에 하여 합헌결  하 고 그 지는 다 과 같다, .

공 원  거운동  지하는 것  헌  보 하는 공 원      「 

립   립  보하  한 것   당  , 

 뿐만 아니라 그  달 에 합한 단  다, . 

공 원  지  한 거운동  거에 향  미 는 개별  행     ‘ ’ ‘

들  지하는 식 는 실  에 어 거   해’

 원  단  해야 하는 등 지 항  실  또는 규  

약  우 가 고 거에 향  미   는 공 원  개별  행 들, 

  망라하여  규 하 란 상 가능하고 공 원  , 

동  근 시간 내  하고 학생들  격  본생 습   등에 

한 향  는  등  고 하  해  에 었다고 단 할 

 없다. 

공 원    립  보라는 공   해 한 는 들      

거운동  에 비해  가  지니고 므  균 도 한다. 

라  공 원 거운동 지 항  과 지원  하여 거운동  

 해한다고 볼  없다.」

지 가 실 하고  하는 헌  가 에는 공직 거  마찬가지  ‘〇

 주  립  포함 고 거  과열 탁에  원 · · ’ ,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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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 과 갈등 학습  실  막  하여 공직 거  마찬가지, ·

 감 거에 어 도 거운동  지할 필  여  므 헌, 

재   헌 결  는  사건에 도 그  타당하다2009 298 . 

라  공 원 거운동 지 항  과 지원 에 하여 청 들  

거운동   해한다고 볼  없다.

평등  해 여.  

〇 학 원과 등학  원  양  직 가 다 고 학생들에 한 향 에   , 

차 가 므  거운동  허  여 에 어 학 원과 등학  원·

 달리 취 하 다 하 라도 평등  해하지 아니한다.

육공무원 선거운동 금 조항에 대한 대의견 재판  이석태 재( , 

판  김기영 재판  이미선, )

공 원 거운동 지 항  헌  보 하는 공 원   립    , 

  립  보하  한 것 므   당  , 

공 원에게 거운동  허 하 라도 곧  과 한 립  훼

한다고 보  어 우므  단  합  하  어 다.

단  합  한다 하 라도 본 에 는 미 특 한 당    , , 

  지지하거  하  하여 학생  동하는 행  등  징계사

 규 하고 는 공 행  역에  거운동  허 하 라도 학, 

생들에게  편향   실시 다고 볼  없고 공직 거 에  , 

공 원  지  한 거운동  지하고 그에 한 해  역시 립, 

어 는 감 거에 어 도 공 원  하여  체  거운동  , 

지함에 라  리가 후보  등에게 과  달  어

게 만들고 탈   거운동  양산하 운 과 비, , , 

 막는  등에 비 어 해   원 에 다.

공 원에 하여 체  거운동  지함  달 는 공  상    

고 하  그 주가 매우 다양한 그에  거운동  에 , 

한 약  매우 심 하므   균 도 지 않는다.



- 8 -

결정의 의의

헌 재 는 에 가공 원  공직 거 후보 시 사직 항에 하여는 ○ 

합헌결  한  헌재 헌마 헌재 ( 1995. 3. 23. 95 53; 2008. 10. 30. 

헌마 헌재 헌마 등 원  직  었거2006 547; 2014. 3. 27. 2013 185 ), 

감 거 지  경우에 하여는  사건에  처  단하, 

다.

공 원  거운동 지 항에 하여는  헌재 ( 2012. 7. 26. ○ 

헌   지하 감 거 에 하여 가  단2009 298) , 

하여 합헌결  하 다.


